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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나 손해 상2018 10660 ( )

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,

경○

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,

진○

1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단 결2018. 2. 1. 2016 5079157

변 종 결 2019. 3. 13.

결 고 2019. 4. 3.

이 법원에 장한 원고 청구를 포함하여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한다1. 1 .

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 그 원에 하여는 부. 8,242,018 5,649,474 2013. 4. 23.

지 연 원에 하여는 부2018. 2. 1. 5% , 2,592,544 2013. 4. 23. 2019. 4.

지 연 각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각 계산한3. 5% , 15%

돈 지 하라.

나 원고 나 지 청구를 각한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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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용 각자 부담한다2. .

가 항 가집행할 있다3. 1 . .

청구취지1.

피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하여 부 이 사건 소장 부본21,249,699 2013. 4. 23.

송달일 지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각 계산한 돈5% , 15%

지 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청구취지를 장하 다( ).

항소취지2.

가 원고 심 결 아래에 지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소 부분. : 1

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하여 부. 7,587,994 2013. 4. 23. 2018. 2. 1.

지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각 계산한 돈 지5% , 15%

하라.

나 피고 심 결 피고 소 부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. : 1 ,

청구를 각한다.

사실1.

가 원고는 미용실 운 하는 사람 사인 피고 부 사각. 2013. 4. 22.

축소 앞 골 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 았다, , ( ‘ ’ ) .

나 원고는 이 사건 후 일째인 왼쪽 앞 감각 하를 소하. 12 2013. 5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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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 약 료 주사 료 등 증상 료를 하 다, PRP , , .

다 원고는 재 상 하악좌 감각 소실 좌 하 하안면부. ,

감각 소실 장애 이하 이 사건 장애라고 한다 를 보이고 있다( ‘ ’ ) .

라 한편. , 피고 원고에 한 지에는 감각 하2013. 5. 4. ‘ ’, 2013. 8. 2. ‘

후 감각 함 왼쪽 앞 감각 없고 리다 하심 한’, 2014. 8. 5. ‘ ’, 2016. 1. 21. ’

지 이 지났는데 아직도 왼쪽 감각 없다 소라고 재 어 있다3 ‘ .

원고 주장2.

원고는 이 사건 과 에 피고 과실 인하여 이 사건 장애를 입었 므 피,

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 상 원 일실 입 원 향후 료21,249,699 (= 16,063,579 +

원 자료 원 이에 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다186,120 + 5,000,000 ) .

단3.

가 손해 상책임 생.

앞 인 한 사실 계 앞 든 증거들 이 법원 고 학 안암병원장에,

한 각 신체감 탁결과에 변 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 할 있는 아래 같

사 들에 추어 보면, 이 사건 장애가 사각 등 통상 인 합병증 범 내에

있다고 보 는 어 고 피고는 원고 안면 해부학 구조 하악신경 등 를,

하게 인하여 장애가 생하지 않도 주 하여 할 가 있 에도 이를,

소 히 하여 그 구조 를 하게 인하지 않았거나 신경조직 견인,

압 한 과실 이 사건 장애를 생하게 하 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.

상 과실 인한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다.

① 원고는 이 사건 후 일째인 경부 왼쪽 앞 감각 하를12 2013. 5. 4.



- 4 -

소하 는데 피고가 증상 료를 하 에도 여 히 이 사건 장애를 보이고 있다, .

이 법원 고 학 안암병원장에 한 자 신체감 탁결과에2018. 9. 28.②

하면 원고 이 사건 장애에 한 타각 증상에 하여 하악좌,

자극검사에 한 이 없고 엑스 이상 병변 통증 등 증상이 없는 것,

보아 감각신경 손상 가능 이 높 것 보인다.

이 사건 장애 하여 골 이 하 조신경 이신경과 근 하 에③

신경조직 견인 등에 한 리 손상 감각이상이 생할 있다.

나 책임 한.

원고 좌 하악신경손상이 사 사진 등 통하여 객 찰 지 않는

손상 좌 하 이부 감각신경 그 구조 를 하게 하 어,

운 , 상 인 안면 곽 에 도 불가피하게 신경이 손상 있는 등에

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인하여 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,

평 원 에 어 나므 공평 원 에 라 피고 책임 한하 한, 40%

다.

다 손해 상책임 범.

일실 입1)

원고가 이 사건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 에 한 일실 입 손해는 아래

같 인 사실 평가내용 하여 월 에 한 간이자를 공5/12%

하는 단리할인법에 라 이 사건 일 당시 가 계산한 원이다 계산12,960,953 (

편 상 월 미만 원 미만 버린다 이하 같다. ).

가 인 사실 평가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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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여자(1) :

생 월일 생(2) : 1973. 11. 6.

연 이 사건 당시 개월 일(3) : (2013. 4. 22.) 39 5 16

소득 가동연한(4)

가 갑 증 각 재에 하면 원고가 국가 자격( ) 4, 5 , 2001. 12. 24.

증 미용사 취득하여 재 지 미용실 운 하고 있는 사실 인 할 있 므( ) ,

고용노동부 고용 태별 근 실태조사 보고 직종 소 경 별‘13. ( , )․ ․

월 여 이미용 식 료보조 스직 경 이상 여 통계소득’ ‘42. 10 ’․

가동연한 만 가 지 하여 일실 입 산 한다65 .

이에 하여 피고는 미용사 자격 가지고 미장원 경 하는 자 가동,

연한 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55 ( 법원 고 다 결 참조1982. 3. 9. 81 35 ).

그러나 사실심법원이 일실 입 산 가 는 가동연한 인 할 에는 국민 평

균여명 경 고용조건 등 사회 경 여건 외에 연 별 근 자 인구 취업, , , ,

또는 근 참가 직종별 근 조건과 한 등 사 조사하여 이 부

경험 상 추 는 가동연한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 연 직업 경 건강상태, , , ,

등 구체 인 사 고 하여 가동연한 인 할 있는 법원 고( 2011. 5. 13.

다 결 등 참조2009 100920 ), 일 체노동 하는 사람 또는 체노동 주 생계

동 하는 사람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만 를 어 만 지도 가동할60 65

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 에 합당한 법원 고 다 원합( 2019. 2. 21. 2018 248909

체 결 참조 미용사 경우 국가 자격증 취득한 인 가진 사람),

소한 일 체노동 하는 사람에 하여 만 지 가동할 있다고 보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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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이 타당한 등에 추어 보면 경험 상 원고 가동연한 만 가, 65

지 이 상당하다(2038. 11. 5.) .

나 간별 소득( )

① 부 지 고용 태별 근 실태조사2013. 4. 22. 2013. 12. 31. : 2013

보고 상 통계소득 원 월 여액 원 연간특별 여액2,982,583 [= 2,471,000 + ( 6,139,000

원 × 1/12)]

부 지 고용 태별 근 실태조사2014. 1. 1. 2014. 12. 31. : 2014②

보고 상 통계소득 원 월 여액 원 연간특별 여액2,760,083 [= 2,453,000 + ( 3,685,000

원 × 1/12)]

부 지 고용 태별 근 실태조사2015. 1. 1. 2015. 12. 31. : 2015③

보고 상 통계소득 원 월 여액 원 연간특별 여액2,651,583 [= 2,201,000 + ( 5,407,000

원 × 1/12)]

부 지 고용 태별 근 실태조사2016. 1. 1. 2016. 12. 31. : 2016④

보고 상 통계소득 원 월 여액 원 연간특별 여액2,261,416 [= 1,978,000 + ( 3,401,000

원 × 1/12)]

부 지 고용 태별 근 실태조사 보2017. 1. 1. 2038. 11. 5. : 2017⑤

고 상 통계소득 원 월 여액 원 연간특별 여액 원1,825,750 [= 1,668,000 + ( 1,893,000

× 1/12)]

노동능 상실 인 이 법원 고 학 안암병원장에 한(5) : 3.3% [

자 신체감 탁결과에 라 맥 라이드 노동능 상실평가 상 부 뇌2018. 9. 28. , ,

척 신경 손상 노동능 상실 삼차신경 분지 편 하악신경 손상5 ( 20%) 3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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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아 를 인 함3.3%(= 20% × 1/3 × 1/2) ]

인 증거[ ] 다 없는 사실 갑 증 증 가지번 포함 각, 4, 5, 7, 8 , 5 ( )

재 이 법원 고 학 안암병원장에 한 자 신체감 탁결과, 2018. 9. 28.

나 계산 원) : 12,960,953

[일실수입]
기간  초 기간  말 노 단가 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-2적용호프만 기간 실수

1 2013-04-22 2013-12-31 0 0 2,982,583 3.3 8 7.8534 0 0 8 7.8534 772,972

2 2014-01-01 2014-12-31 0 0 2,760,083 3.3 20 19.1718 8 7.8534 12 11.3184 1,030,910

3 2015-01-01 2015-12-31 0 0 2,651,583 3.3 32 29.9804 20 19.1718 12 10.8086 945,776

4 2016-01-01 2016-12-31 0 0 2,261,416 3.3 44 40.3231 32 29.9804 12 10.3427 771,841

5 2017-01-01 2038-11-05 0 0 1,825,750 3.3 306 196.9952 44 40.3231 262 156.6721 9,439,454

12,960,953실수  합계액(원)

향후 료 원 이 법원 고 학 안암병원장에 한2) : 144,094 [ 2018. 9. 28.

자 신체감 탁결과에 라 원 인 하 이 사건 변 종결일 지 액186,120 ,

지출하 다고 볼 아 런 증거가 없 므 계산 편 상 이 사건 변 종결일 다

날인 지출하는 것 보고 이 사건 당시 가 계산하면2019. 3. 14. 144,094

원 원 이 다(= 186,120 × 0.7742) .]

책임 한3)

가 책임 한) : 40%

나 계산 원 원 원) : 5,242,018 [(= 12,960,953 + 144,094 ) × 40%]

자료4)

가 참작사 이 사건 료사고 생 경 결과 장해 부 도 원) : , ,

고 나이 재 상태 타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사

나 결 액 원) : 3,000,000

라 소결.

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상 원 원 원8,242,018 (= 5,242,018 + 3,000,000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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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심 결에 인용한 부분인 원에 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에1 5,649,474

라 이 사건 일 다 날인 부 피고가 그 이행 존부나 범 에2013. 4. 23.

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는 심 결 고일인 지는 민법이1 2018. 2. 1.

한 연 그 나 지 이 법원이 추가 지 명하는 부분인 원에 하5% , 2,592,544

여는 부 피고가 그 이행 존부나 범 에 하여 항쟁함이 상당2013. 4. 23.

하다고 인 는 이 법원 결 고일인 지는 민법이 한 연 각2019. 4. 3. 5% ,

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각15%

에 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다.

결4.

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인 범 내에 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

지 청구는 이 없어 이를 각할 것인 심 결 이 결 일부 달리하여 부, 1

당하므 원고가 이 법원에 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심 결 변경하 하여1 ,

주 과 같이 결한다.


